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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 1. 관련근거 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. 보건복지부 고시 제2015-196호( 2015.11.17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나. 보건복지부 고시 제2015-197호( 2015.11.17.)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. 보건복지부 고시 제2015-198호( 2015.11.17.)   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위 근거와 관련,  보건복지부의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

건복지부 고시 제2015-185호, 2015.10.28.)」고시,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

건복지부 고시 제2015-77호, 2015.5.21.) 고시 및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

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

2015-182호, 2015. 10. 22.) 고시 일부 개정안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. 
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. 주요 개정 사항 

     
 붙임: 고시 제2015-196호, 고시 제2015-197호, 고시 제2015-198호 각 1부

 ※ 붙임자료는  본회 홈페이지 www. kha. or.kr / 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  다운로드 

가능함).  끝.

 구 분 주요 내용 

고시 제2015-196호 

 · 암환자교육상담료 1항목 신설 

 ·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검사, 양전자단층촬영 2항목 개정

 · 테이코플라닌약물정량검사 1항목 기결정 추가  

고시 제2015-197호
 ·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

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

고시 제2015-198호 
 · 선천성 심기형 12종, 극희귀질환, 상세불명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 본

인부담경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근거 신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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